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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황식에게 법치주의는 있는가.
 

 

 

김황식 대법관은 7월 29일 대법관 퇴임사를 하면서 “법원과 감사원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일한다는 큰 틀은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행의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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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또한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법관이 재판시 준거로 삼아야
할 헌법과 법률이나 양심 등의 기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흔들어 놓으려는 세력에 법
관들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김 전 대법관이 ‘할’ 말이 아니라 ‘들을’ 말이다. 감사원장 인사청문을 앞두고 형식
적 구색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퇴임식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전혀 인식치 않고 있
다.

 

퇴임사를 따라 되물어보자.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직이 있는가? 계속 법
관으로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면 안 되는가? 감사원장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가? 헌법
에 규정된 대법관 6년 임기는 법 규정이 아닌가? 사법부 최고위직이 대통령 직속기관 장
으로 가는 것은 독립을 침해받은 것이 아닌가?

 

결국 ‘법관은 재판에서만 법을 준거로 삼으면 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법과는
별개다, 청와대로부터 내정받은 이직은 법관의 ’독립’과 무관하고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숙고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특권 엘리트 의식이다.

 

오늘 퇴임사에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김 내정자의 자의적이고 황당한 이
중 잣대가 분명히 확인됐다. 또한 자리에 연연할 뿐,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상식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고 본다.

 

사법부에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자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
다고 자임하는 것은 위선이고 국민 기만이다. 국회는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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